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분야 건설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2012호, 

2013.8.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4616호, 

2013.06.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0호, 2013.06.1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782호, 

2013.5.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 1)(대통령령 제

24417호, 2013.3.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국 내에 사

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매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11919호, 2013.7.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

15조의2(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

65조의2 및 제65조의3(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

매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

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 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법률 

제11929호, 2013.7.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9.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국토교

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정비·해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

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경제적 수요심사

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지정검사시설”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

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

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11690

호, 2013.3.23)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24519

호, 2013.4.26)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

정부령 제131호, 2010.3.3) 

 

주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43조(법률 제

11873호, 2013.6.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및 제56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2-68호, 2012.10.1)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3-15호, 2013.4.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

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

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가 되어

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

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가.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

자할 수 없다. 또는  

 

나.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1860호, 

2013.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

령 제193호, 2013.4.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

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대

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2조(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3-63호, 2013.4.18) 

 

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12107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총리령 제1016호, 

2013.3.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1508호, 

2012.10.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총

리령 제1010호, 2013.3.23) 

 

식품위생법 제24조,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1819

호, 2013.5.2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

24800호, 2013.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6조(별표14)(총리

령 제1041호, 2013.10.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법률 제

11984호, 2013.7.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건강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

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

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1개의 약국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약국을 설립할 수 없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시장접근(제7.4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12025호, 2013.8.6) 

 

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12023호, 2013.8.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

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

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

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

객운송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2020

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4443

호, 2013.3.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궤도운송법 제4조(법률 제11647호, 2013.3.2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당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

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12092호, 

2013.8.13)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도선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11756호, 

2013.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

회사를 설립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선박투자

회사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서비스 및 선박유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11.10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

132조 및 제135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5조, 제278조, 제278

조의3, 제296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국토교통부

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2

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

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

라 설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는 당해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

까지에 해당하는 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특수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2(국

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항공기 사용서비스 또는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그리고 항공 관광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

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인이 지배하

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

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

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

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

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

농업활동, 그리고 항공순찰 및 관측을 포함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

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주차장법 제12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12045호, 2013.8.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

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

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

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주차장 서비

스를 공급하는 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차장 설

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분야      쿠리어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306조(국토교통부령 제569호, 

2013.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11933호, 2013.7.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제41조

의2(국토교통부령 제19호, 2013.7.1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

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쿠리어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

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허는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의 허가기준 및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

라 기존의 국내 쿠리어 사업을 인수한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

조(법률 제12035호, 2013.8.13)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8.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11712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별정통신서비스를 위한 등록

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기간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

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

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

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

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

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

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

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가. 의제외국인이 한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간

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퍼센트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

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보유한 한국 법에 의하



  

여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

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

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

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

련 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

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

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

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법률 제12035호, 

2013.8.13)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

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법률 제12035호, 

2013.8.13)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

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

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3호(법률 제11690호, 

2013.3.23)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

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9조(법률 제11866호, 2013.6.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

조, 제66조 및 제68조(대통령령 제23919호, 

2012.6.2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및 제26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부동산 중개 서비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

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리스·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2107호, 

2013.8.1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총리령 제

1016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

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

12020호, 2013.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

조 및 제64조(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1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

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과학조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12091

호, 2013.8.1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0524호, 2011.4.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

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

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

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신고만 하면 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

11825호, 2013.5.28)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법률 제8920호, 

2008.3.21)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1823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

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

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는 것

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

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

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한국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

스 - 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

4(법률 제10321호, 2010.5.25)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

24447호, 2013.3.23)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

사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

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법률 

제11962호, 2013.7.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

급할 수 있다.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

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

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

조(법률 제10866호, 2011.7.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11845

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

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

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

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

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

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1610호, 2013.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및 제22조

(국세청 훈령 제1761호, 2009.8.2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

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

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

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

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

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

비스 - 외국세무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야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및 제9조(법률 제10570호, 

2011.4.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업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

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52조의4(법률 제

11882호, 2013.6.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9조

의2 및 제19조의3(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

21조 및 제136조의8(고용노동부령 제86호, 2013.8.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

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야 한다.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

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

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24443

호, 2013.3.23)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법률 제12299호, 

2014.1.21) 

 

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11928

호, 2013.7.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대통

령령 제24443호, 2013.3.23)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제2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8조(대통령령 

제24390호, 2013.2.2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국토교통부령 제4호, 

2013.4.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4

조(법률 제11943호, 2013.7.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대통령령 

제24596호, 2013.6.1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

11690호, 2013.3.23) 



  

 

온천법 제7조(법률 제11896호, 2013.7.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11782호, 2013.5.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

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서비스를 공

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건축전문가로 등록하고 건축사무소를 설치한 한국 건축

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12093호, 

2013.8.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

령령 제24632 호, 2013.6.2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

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

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

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11048호, 

2011.9.15)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

24076호, 2012.8.3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1668호, 2013.3.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3853호, 2012.6.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64호, 2012.8.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

률 제11690호, 2013.3.23)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

조, 제117조, 제142조 및 제14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

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

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13년 10월 29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32개 사업



  

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파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만이 선원인력

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상

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분야  조사 및 경비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10.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

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서

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법

률 제11048호, 2011.9.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

24020호, 2012.8.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 2012.7.2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시 심의의 대

상이 된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법률 제

12026호, 2013.8.6)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국토교

통부령 제569호, 2013.2.1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

(법률 제12036호, 2013.8.1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4847호, 

2013.11.20)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

11622호, 2013.1.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24665호, 

2013.7.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절반 이상은 한국 국민이

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절반 이상

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

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

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재산”이

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

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

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II의 한국 유보목록에 열거된 기

관의 유형은 제외)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사 

및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

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분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평생교육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법률 제

11770호, 2013.5.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

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

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및 언론

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교

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

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

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

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하여

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

률 제11690호, 2013.3.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

령령 제24628호, 2013.6.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

18조(고용노동부령 제57호, 2012.6.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수의사법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

5(법률 제11354호, 2012.2.22) 

 

민법 제32조(법률 제11728호, 2013.4.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 내 동물진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사무소를 설

치한 면허 받은 수의사만이 수의 또는 수생동물 질병검

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

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

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법률 제

11915호, 2013.7.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법률11713호, 

2013.3.23)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11464호, 

2012.6.1)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11803호, 2013.5.22)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법률 제11750 호, 2013.4.5)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11965호, 2013.7.3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4543호, 

2013.5.2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조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11048호, 2011.9.15) 

 

공연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2011.11.2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법무부령 제799호, 

2013.10.1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

의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

통령령 제24183호, 2012.11.20) 

 

전파법 제20조(법률 제11712호, 2013.3.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

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

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공급

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

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

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

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

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9조) 

 

조치 약사법 제42조(법률 제12074호, 2013.8.1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총리령 제1022호, 

2013.3.23)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

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

29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부터 제20조까지(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한국의 국민이 아닌 인이 그 대표자(예

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

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50퍼센트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

다. 협정 발효일부터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

국은 호주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11641호, 2013.3.22)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종자산업법 제142조(법률 제11704호, 2013.3.23)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3-37호, 2013.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

조 및 제43조(법률 제12059호, 2013.8.13)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 및 제20조의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

호 2013.5.1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

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

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2조(내국민 대우) 및 제

7.4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

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이행요건(제11.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48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법률 제12093호, 

2013.8.13)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24763호, 

2013.9.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법률 제12093호, 

2013.8.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

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지

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전송망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

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

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성책임

자가 될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모든 

이사는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

자·전송망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

허는 한국 정부, 지방정부 또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한국 정부·지방정부 또는 한국의 인에 대해서

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

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허가를 통하여 부여되는 반면, 전송망사업자·음

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에 대한 면허는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에게는 다음이 허용되

지 아니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나. 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

분 총수의 33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다. 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

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

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투명성 목적상, 방송사업자가 종교적이거나 선교적인 내

용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방송법시행

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 포함)은 합하여 지상파방송

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

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

한은 한국 정부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예를 들

어,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주식회사

(MBC))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

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국 콘텐츠

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

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

간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

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가. 영화: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20퍼센

트 이상 40퍼센트 이하 

 

나. 애니메이션: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 대중음악: 해당 채널의 연간 방송시간의 50

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그러나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연간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편성

시간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소 한국방송통

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의 국내 제작 영화 및 애니메

이션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

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야별 외국 콘텐

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60퍼센트 이하가 1개 국가

에서 제작된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개

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자”란 보도·오락·드라마·영화

·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

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외국정



  

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한국 법에 따라 설

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

다.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ㆍ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1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

11845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별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102호, 2013.5.27) 

 

공공적법인의 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17호, 

2000.9.28)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40

호, 2013.12.4) 

 

유보내용  투자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

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

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1 
부속서Ⅱ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열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2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 제11845호,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

11845호, 2013.5.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535호, 

2012.12.1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13.8.9)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

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2
 부속서Ⅱ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열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

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9조) 

시장접근(제7.4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1902호, 2013.7.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대통령령 제24036호, 2012.8.1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